
- 1 -

공 고

산 시 장

군산시지방공 원징계양 에 한규칙일부개 규칙안입법 고

개 이

「 」

○

○ ․

※ 【「 」 】

개 법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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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내용

○

별 징계1【 】

비 도
과실여

비

비 도가
심하고

고 가
경우

비 도가
심하고
과실 거나,
비 도가
약하고 고 가

경우

비 도가
심하고

경과실 거나,
비 도가
약하고
과실 경우

비 도가
약하고

경과실 경우

지 무7.

가 폭 미. ( ) 해- 해 강등- 직 감-

나 폭. 해 강등 직- 감 견책-

다 매매. · 해- 해 강등- 직 감- 견책

라 주운. 별 과 같6

마 타. 해- 강등 직- 감 견책

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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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】

별
징계
처리( )

징계 비 고

주운 한 경우 경징계 견책 감- 주운 란 도 통1. 「

항44 1」

하여 운 한 것 말한다.

주운 운 허가2.

취 경우에 주

운 허가 취

경우 포함한다.

상해 란 뇌 또 주3. “ ”

에 한 한 상,

사지 단 등 신체

상실 변 신체,ㆍ

상실 등 가

한 ㆍ

상 질병 또 에ㆍ

상 하 상 질병 말ㆍ

한다.

운 직 공무원 경우4.

별도 아래 용

허 지 징계- :

허취 직 직- :

또 징계

주운 운 허가 지또 취

상태에 운 한 경우
경 징계․

감 직-

주운 물 피해가ㆍ

통사고 킨 경우
감 직-

2 주운 한 경우

징계

직 강등-

3 상 주운 한 경우 해 -

주운 물 피해가ㆍ

통사고 킨 후 도 통「 」

항에 하지 않54 1

경우

직-

주운 사망사고 킨 경우 강등 해-

주운 운 허가 지또 취

상태에 주운 한 경우
직 해-

주운 상해 피해가

통사고 킨 경우
직 해-

○

의견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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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지방공무원징계양 에 한규칙일부개 규칙안

비 도
과실여

비

비 도가
심하고

고 가
경우

비 도가
심하고
과실 거나,
비 도가
약하고 고 가

경우

비 도가
심하고

경과실 거나,
비 도가
약하고
과실 경우

비 도가
약하고

경과실 경우

지 무7.

가 폭 미. ( ) 해- 해 강등- 직 감-

나 폭. 해 강등 직- 감 견책-

다 매매. · 해- 해 강등- 직 감- 견책

라 주운. 별 과 같6

마 타. 해- 강등 직- 감 견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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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
징계
처리( )

징계 비 고

주운 한 경우 경징계 견책 감- 주운 란 도 통1. 「

항44 1」

하여 운 한 것 말한다.

주운 운 허가2.

취 경우에 주

운 허가 취

경우 포함한다.

상해 란 뇌 또 주3. “ ”

에 한 한 상,

사지 단 등 신체

상실 변 신체,ㆍ

상실 등 가

한 ㆍ

상 질병 또 에ㆍ

상 하 상 질병 말ㆍ

한다.

운 직 공무원 경우4.

별도 아래 용

허 지 징계- :

허취 직 직- :

또 징계

주운 운 허가 지 또 취

상태에 운 한 경우

경 계․

감 직-

주운 물 피해가ㆍ

통사고 킨 경우
감 직-

2 주운 한 경우

징계

직 강등-

3 상 주운 한 경우 해 -

주운 물 피해가ㆍ

통사고 킨 후 도 통「 」

항에 하지 않54 1

경우

직-

주운 사망사고 킨 경우 강등 해-

주운 운 허가 지 또 취

상태에 주운 한 경우
직 해-

주운 상해 피해가

통사고 킨 경우
직 해-

조 시행일1 ( ) 규 공포한 날 시행한다 다만 항 별 별. , 2 1 , 1

개 규 월 시행한다6 2011 12 7 .

조 음주운 징계 및 음주운 횟수 산 산 용례2 ( ) 항 별2 1 , 1

별 개 규 규 시행 후 주운 한 공무원 용한다6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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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구 조 대비표․

행 개 안

【 】

①

【 】

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별 별2 6 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비 도
과실여

비

비 도가
심하고

고 가
경우

비 도가
심하고
과실 거나,
비 도가
약하고 고 가

경우

비 도가
심하고

경과실 거나,
비 도가
약하고
과실 경우

비 도가
약하고

경과실 경우

지 무7.
가 폭 미. ( ) 해- 해 강등- 직 감-

나 폭. 해 강등 직- 감 견책-

다 매매. · 해- 해 강등- 직 감- 견책

라 타. 해- 강등 직- 감 견책

비 도
과실여

비

비 도가
심하고

고 가
경우

비 도가
심하고
과실 거나,
비 도가
약하고 고 가

경우

비 도가
심하고

경과실 거나,
비 도가
약하고
과실 경우

비 도가
약하고

경과실 경우

지 무7.

가 폭 미. ( ) 해- 해 강등- 직 감-

나 폭. 해 강등 직- 감 견책-

다 매매. · 해- 해 강등- 직 감- 견책

라 주운. 별 과 같6

마 타. 해- 강등 직- 감 견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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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처리 비 고

주운 운 허 지처 또

취 처 경우1
경징계

1. 주운 란

도 통「 」

항44 1

하여

알코 도가

트 상0.05

상태에 운 한 것

말한다.

운 허 지2.

취 각각

도 통「 」

같93

시행규 91

별 에 처28

말한다.

주운 하여3.

운 허가 취

경우란 주

운 허가

취 경우

포함한다.

운 직 공무원 경우4.

별도 아래 용

허 지 징계- :

허취 직 직- :

주운 에5.

사 도 포함

주운 운 허가 지 또 취

상태에 운 한 경우

경징계

또

징계

주운 운 허 지처 또

취 처 상 경우2
징계

주운 물 피해가ㆍ

통사고 킨 경우

경징계

또

징계

주운 물 피해가ㆍ

통사고 킨 후 도 통「 」

항에 하지 않고54 1

도주한 경우

징계

주운 상해 피해

사망사고 킨 경우

주운 운 허가 지 또

취 상태에 주운 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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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
징계
처리( )

징계 비 고

주운 한 경우 경징계 견책 감- 주운 란 도 통1. 「

항44 1」

하여 운 한 것 말한다.

주운 운 허가2.

취 경우에 주

운 허가 취

경우 포함한다.

상해 란 뇌 또 주3. “ ”

에 한 한 상,

사지 단 등 신체

상실 변 신체,ㆍ

상실 등 가

한 ㆍ

상 질병 또 에ㆍ

상 하 상 질병 말ㆍ

한다.

운 직 공무원 경우4.

별도 아래 용

허 지 징계- :

허취 직 직- :

또 징계

주운 운 허가 지 또 취

상태에 운 한 경우

경 계․

감 직-

주운 물 피해가ㆍ

통사고 킨 경우
감 직-

2 주운 한 경우

징계

직 강등-

3 상 주운 한 경우 해 -

주운 물 피해가ㆍ

통사고 킨 후 도 통「 」

항에 하지 않54 1

경우

직-

주운 사망사고 킨 경우 강등 해-

주운 운 허가 지 또 취

상태에 주운 한 경우
직 해-

주운 상해 피해가

통사고 킨 경우
직 해-



- 10 -

산시 고시 2012-11

산 도시 리계 도시계 시 도공 비 결 사항에 하여( : ) 「

계 용에 한 지 용규 본30 32 8」 ․ 「 」

규 에 하여 다 과 같 도시 리계 결 지 도 고시하고 도

사본 산시 도시계 과에 비 하여 에게 보 니다.

산 시

월2012 2

1. 산 도시 리계 도시계 시 도공 비 결 지 도 승( : )

㎡

2. 산 도시 리계 도시계 시 도공 비 결 지 도 승 도( : )

실 생략 끝: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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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측량 준점 성과 고시

산시 고시 제 호2012-13

년 내 근점 제조사 결과 망실 근점에 하여2010

설치한 근점 점, (87 ) 지적측량 준점 측량성과 지적법 시행규

칙 제59조 제 항 규정에 거 다 과 같 고시 합니다2 .

년 월2012 1

산 시

지적측량 준점 평 직각 종횡선수치
토지소 설치년월 측량성과

보 소칭 번 호 X( )ｍ Y( )ｍ

지적 근점 200 275299.69 173865.09 삼학동 789-1 2011.12.12 산시청
토지정보과

〃 202 275402.92 173971.41 삼학동 888 〃 〃

〃 215 274988.89 173833.84 서흥남동 800-3 〃 〃

〃 218 275159.86 173690.62 삼학동 816-3 〃 〃

〃 222 275160.52 173451.57 문화동 881-1 〃 〃

〃 224 275048.62 173456.46 문화동 2-47 〃 〃

〃 227 274993.00 173574.61 문화동 3-16 〃 〃

〃 231 274994.04 173700.59 삼학동 814-21 〃 〃

〃 235 274925.68 174193.21 서흥남동 847-29 〃 〃

〃 238 274922.71 173933.59 서흥남동 801-1 〃 〃

〃 240 274858.24 174398.20 서흥남동 832-14 〃 〃

〃 243 274847.11 173461.20 문화동 907-3 〃 〃

〃 248 274847.14 173702.78 서흥남동 805-4 〃 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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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고시 2012-14

주택법 같은법시행 및 같은법시행규칙16 , 15「 」

규 에 의하여 주택건 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9 16

항 및 같은법시행 항 규 에 따라 다음과 같이6 17 5

고시합니다.

2012. 01. 30.

산 시 장

㎡

㎡

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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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리계 결 변경 고시( )■
도시 리계 결 변경. ( )Ⅰ

도 시

번
역 치

적 ( )㎡
비고

정 변 경 변경후

신 14
하나리움 아 트

제 종지 단 계 역1

산시 산 동

번지 원1-5
- )50,860 50,860

도 시

번
치 적( )㎡ 결정 사

신 14
산시 산 동

번지 원1-5
50,860

반시 및 개발규 등에 한 지 단

계 수립 공동주택 건 시 양 한

경 보 및 합리적 지 도

규
능

연

(m)

치
사

태

주

경과지

최초

결정
비고

등 별 번
폭원
(m)

점 종점

정 2 358 8
지

도
400

산 동산35-7

1-143

산 동산32-2

2-360

반

도
제 지4

전 고45

(‘83.3.10)

변경 2 358 8~14
지

도

400

(129)

산 동산35-7

1-143

산 동산32-2

2-360

반

도
제 지4

전 고45

(‘83.3.10)

정 2 360 8
지

도
1,097

산 동 250

2-58

룡동 1420-1

2-355

반

도
제 지4

전 고45

(‘83.3.10)

변경 2 360 8~12
지

도

1,097

(217)

산 동 250

2-58

룡동 1420-1

2-355

반

도
제 지4

전 고45

(‘83.3.10)

폭원 변경 연( )※

변경전

도

변경후

도
변경내 변경사

변경 2-358 2-358
간(129m)․

폭원 (B= 3~6m)

공동주택 지 진출 및 주변지역․

원 한 통 통 하여 도 폭

변경 2-360 2-360
간(217m)․

폭원 (B= 4m)

공동주택 지 진출 및 주변지역․

원 한 통 통 하여 도 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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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

번

가

번
적( )㎡

지
내 비 고

지번 치 적( )㎡

1BL 50,860

1-① 산 동 번지 원1-5 49,412 지 공동주택 지

1-② 산 동 번지 원1-28 868 주출 차
반시 지

1-③ 산 동 번지 원1-29 580 출 차

도 번 치 계 내 비 고

1-①

도 지정 도 공동주택 시 및 복리시: ,․

건폐 하20%․ 법정 하60%

적 하180%․ 법정 하250%

층 하18․

라. 라 통처리에 한 도시 리계 결정조.

계 내 비 고

차량출

허 간

공동주택 지 진출 주변에 하여 차량출 허 간 지정하고,․

그 지역에 는 차량출 허함

도 폭

공동주택 지 진출 및 주변지역 원 한 통 통 하여 도 폭․

지 단 계 역 간 폭- 2-358 (L=129m) : B= 3~6m

지 단 계 역 간 폭- 2-360 (L=217m) : B= 4m

규
능

연

(m)

치
사

태

주

경과지

최초

결정
비고

등 별 번
폭원
(m)

점 종점

정 2 358 8
지

도
400

산 동산35-7

1-143

산 동산32-2

2-360

반

도
제 지4

전 고45

(‘83.3.10)

변경 2 358 8~14
지

도

400

(88)

산 동산35-7

1-143

산 동산32-2

2-360

반

도
제 지4

전 고45

(‘83.3.10)

폭원 변경 연( )※

변경전

도

변경후

도
변경내 변경사

변경 2-358 2-358

연 변경없: 400m( )․

폭원 : 8m 8m~14m→․

( 3m~6m)

산 동 하나리움아 트 출 주변

도 폭 통 안전 및 도

제고

도시 리계 결 변경 도 지 도 고시도 실 생략. ( ) :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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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계획시 시계획 로 로 호 로 호( : 2-70 , 2-358 ,

로 호 사업 실시계획 가 고시2-360 )

○ 시계획시 로 로 호 로 호 로 호 사업에 하여( : 2-70 , 2-358 , 2-360 )

주택법 제 조 계획 및 에17 ,「 」 「 한 법률」 제 조에88 거 시계획시

사업실시계획 가하고, 같 법 제 조 규정에 하여91 다 과 같 고시하며

○ 계 는 산시청 시계획과에 비치하고 반 및 해 계 에게 보 니다( ) .

산 시

년 월2012 1

사업시행 산시 산 동 번 원1. : 1-5

사업 종류 및 명칭2.

종류 시계획시 로 사업1) : ( )

명칭2) : 하나리 신축에 른 시계획 로 로 호 개노 개 공사( 2-70 2 )

사업 면적 및 규모3.

노 명

결정조 개 회실시계획 가

비 고

폭원(m) 연 (m) 면적( )㎡ 폭원(m) 연 (m) 면적( )㎡ 폭원(m) 연 (m) 면적( )㎡
확폭면적( )

로

로 2 70 15 40.0 674.1 8 40.0 400 7 40.0 274.1 확폭 간개

로 2 358 8~14 400.0 4,685 8 400.0 3,200 3~6 340 1,485 확폭 간개

로 2 360 8~12 1,097.0 9,644 8 1,097 8,776 4 217 868 확폭 간개

합계 15,003.1 12,376 2,627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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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4.

사업시행 주 주 역시 남 월동1) : 294-1

사업시행 명 주 하나건 박안수2) : ( )

사업착수 및 공 정5. : 2012. 1 2014. 1. 31.～

사 또는 수 할 등 조 조 참조6. :

공공시 등 및 양 에 한 사항 해당 없7. :

계 게제 실 생략8.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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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공고 2012-97

도시계 시 통 산 차 사업에 하여 계 용에( : ) 「

한 같 시행 규 에 거 도시계 시 사업90 99」

실시계 변경 가 열람 재실시하여 지 계 견 듣고

아래 같 재열람 공고 합니다.

산 시

월2012 1 20

공람 간 공고 간1. : 20

공람 산시청 도시계 과 건 과2. : ,

실시계 가 신청 지3.

가 사업시행지 변경없 산시 신 동 미룡동 원. ( ) : ,

나 사업 변경없. ( )

도시계 시 통 산 차1) : ( : )

산 차 개 공사2) :

다 사업 규 변경없. ( )

㎡ ㎡ ㎡ ㎡

㎡

㎡

㎡

라 사업시행 주 변경없. ( )

사업시행 주 산시 시청1) : 17

사업시행 산시 건 과2) : ( )

마 사업착 공 변경없. ( ) : 2011. 11. 2014. 12. 31.～

사용 또 용할 지 참. :

4. 계도 열람 에 비 하고 니 열람 간 내 열람하시고 견

시 견 하시 라 한 사항 산시청 도시계 과,

건 과 문 하시 랍니다(450-4447) (450-4355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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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 용할 지 지 물□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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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 용할 지 지 물□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계 37
필 5,771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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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 용할 지 지 물□

순

번
지 번 지목

지 적

( )㎡

편 입

( )㎡

소 유 자
소유권이외의

권리자
비고

성 명 주 소 성명
권리

내용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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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 용할 지 지 물□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
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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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사업자

성 명

대표자( )
윤 여 공

생년월일

인등록 호( )
135671-0033355

상 호 한국토 주택공사 전북 역 부 전화 호 063-840-0912

주 소

사무소 소재( )
전북 전부시 덕 구 인후동 가2 1557-4

임대 주택

주택 소재 군산시 창성동 120

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[ ], [ ], [ ], [ ]■

임대 조건

세대수 표 임대조건
전환임대조건
실제임대조건( )

비고

구분 세대 임대 금 임대료월( ) 임대 금 임대료월( )

형51.86㎡ 130

붙 임 참 조 붙임( 1)형51.94㎡ 352

형59.88㎡ 113

합 계 595

임대차
계약기간

경전
년 월 일2009 1 1 ～ 년 월 일2011 12 31

경전
년 월 일2012 1 1 ～ 년 월 일2013 12 31

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되 않는 국민임대주택임

분양전환가격 산정기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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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사업자

성 명

대표자( )
윤 여 공

생년월일

인등록 호( )
135671-0033355

상 호 한국토 주택공사 전북 역 부 전화 호 063-840-0912

주 소

사무소 소재( )
전북 전부시 덕 구 인후동 가2 1557-4

임대 주택
주택 소재 군산시 구암동 614

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[ ], [ ], [ ], [ ]○

임대 조건

세 수 표준 조건
전환 조건
실제 조건( ) 비고

세 보증 료 월( ) 보증 료월( )

51.94 형㎡

세(346 )

346 20,000,000 115,000 변경전( )

334 20,780,000 119,480 0

변경후( )9 22,858,000 131,420

3 24,936,000 143,370

형59.76㎡

세(60 )

60 25,000,000 145,000 변경전( )

58 25,975,000 150,650

변경후( )1 28,572,000 166,710

1 31,170,000 180,780

합 계 406

차
계약 간

변경전
년 월 년 월2009 11 1 2011 10 31～

변경전
년 월 년 월2011 11 1 2013 10 31～

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되 않는 국민임대주택임

분양전환가격 산정기 -

임대사업자

성 명

대표자( )
윤 여 공

생년월일

인등록 호( )
135671-0033355

상 호 한국토 주택공사 전북 역 부 전화 호 063-840-0912

주 소 전북 전부시 덕 구 인후동 가2 1557-4

임대 주택
주택 소재 군산시 나운동 45

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[ ], [ ], [ ], [ ]■

임대 조건

세대수 표 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실제임대조건( )
비고

구분 세대 임대 금 임대료월( ) 임대 금 임대료월( )

경없음

임대차
계약기간

경전
년 월 일2010 12 1 ～ 년 월 일2011 11 30

경전
년 월 일2011 12 1 ～ 년 월 일2012 11 30

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되 않는 영구임대주택

분양전환가격 산정기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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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붙임 1 ]

창성주공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신고 내용

㎡

㎡

㎡

소득초과자 갱신계약은 건교부 고시 호에 의함2005-367 .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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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공고 2012-190

도로구간 경 뜰아름길 원주곡길 주민의견 수렴 공( , )

고

도로명 주소 시행령 제 조의6 4『 』규정에 의하여 경하고자 하는 도로구간을

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.

2012. 2. 1 ~ 2. 14

군 산 시 장

공고기간 간1. : 2012. 2. 1 ~ 2. 14 (14 )

상 도로 간변경 뜰아름길 원주곡길2. : ( , )

도로 간 기점과 종점 참조3. :

도로 길 참조4. :

도로 및 여사 참조5. :

견 제 기간 및 방법6.

가 기 간 간. : 2012. 2. 1 ~ 2. 14 (14 )

나 방 법 방문 우편 및 팩스 등 방법 로 제. : ( , )

다 식.

연번 도로명 견 제 출 사
적 사 항

연 락 처

시)1 원주곡길 　 홍길동 010-XXX

도로구간 경 절차7.

가 공고 도로 간 산시청 토지정보과에 견수렴 제 견 산시 도로. →

주 원회 상정 산시 도로 주 원회 심 확정 도로 간 고시→ →

기타8.

가 심 과 련 내 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니.

견 는 열람기간 내에 로 견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 문 사항 산시청 토지정보과 지리정보계. : ( 450-6083)

도로 간 변경조 별도열람1. 1 ( ).

도로 간 변경도 별도열람 끝2. 1 ( )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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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주명단 성비용 공시

군 산 시 장

단 공 쇄물( )

라 용 단 공

플 피 크

학식 크(CD-R)


